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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 사 말

박 상 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본 연구소는 창립 초기부터 유보통합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유보통합을 위한 실질

적인 첫 출발이라 할 수 있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개발하는 등 유보통합 관련 연구

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유보통합 지원단’을 구성하여 부모들을 포함한 현장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을 조율하는 등 유보통합의 실질적 동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

(Ⅰ~Ⅲ)’는 그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논의하여 완성되었던 유보통합의 

방안들을 공유하고, 현 시점에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진보한 논의를 하기 위해 

계획된 자리입니다. 오늘은 총 3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포럼의 마지막 장으로서 ‘유아

교육･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및 통합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유보통합 쟁점 중, 민감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발제해 주실 서울대학교의 

엄문영 교수님, 육아정책연구소의 양미선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토론의 좌장을 맡아

주신 숙명여자대학교 송기창 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님, 서울

교육대학교 오범호 교수님, 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 박사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미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영유아와 부모, 교사 등 관련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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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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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그 동안의 논의가 영유아보다는 조금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이해관계

에 의해 좌고우면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유보통합에 대한 진일보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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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Ⅰ 서론

- 본 연구는 기존의 유보통합 논의에서의 찬성과 반대, 아동과 학부모 중심의 관점 중요성

(진정한 선택 보장), 관 중심의 효율성 관점 지양, 유보통합의 걸림돌 등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하지 않고, 재정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유보통합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결론 부분에서 간단히 제시하도록 함

- 본 연구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을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학부모 입장에서 유보통합 결과 나타난 서비스의 질 제고

일 것임), (1)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수준과 투자되고 있는 재정 규모를 보건

복지부 및 지자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예･결산 자료를 통해 분석 또는 추정1)하고, 

(2) 향후 유보통합의 추진 시나리오를 실천하기 위해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방안에 

대해 재정 규모를 추정 방안을 제시(실제 산출까지는 또 다른 하나하나의 연구임)하며, 

(3) 유아교육･보육서비스를 통합하여 재정관리 하는 경우 해당 재원을 교육부 차원에서 

확보하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

- 주지하다시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중요성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질적 수준과 이를 위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음(박창현, 2022; 이정욱, 2017)

- 특히, 사회 전반의 출산율 저하,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보장,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으

로서 육아환경의 개선 등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국가 및 사회발전을 위한 과제와 직결되어 있음

- 따라서 유아교육 및 보육 영역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환경 변화에 대응, 

유아교육 및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공공성 제고, 교육 및 보육의 질 제고에 대한 

1) 이 부분에 대한 실측데이터를 개인 연구자 수준에 수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 유아 및 보육재정데이터 관리 체계상 
(1) 유･초중등 세출 결산에서 유아교육만 분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 (2) 보육재정에서 국가사업 지방대응투자, 
지방 특수보육시책 사업비 등을 국책연구기관 연구에서도 내부자료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7: 15; 유해미, 강은진, 조아라, 2015: 65)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 및 보육재정 현 투자 수준을 일종의 
추정치로 제시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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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향후 재정 투자 등의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역설하고 있음(김현진, 2013;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2021; 서영숙, 2013; 이미화, 2014)

-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내 여섯 번째, 

‘재정･경제･복지’ 항목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립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

겠다고 언급하였음(국민의힘, 2022). 해당 공약집에 의하면, (1) 민간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 (2)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2) 실시, (3) 만3~5세 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안내･등록 국가책임제 

강화, (4) 누리과정과 초등교육의 연계 및 교사 역량 강화3)를 약속한 바 있음(국민의힘, 

2022: 140) 

-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중 46번 과제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보건복지부)과 84번 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에서도 공통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구성･운영하여 만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5)

- 다만,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개 국정과제에서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고,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큰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향후 구체적인 

추진 주체(추진단) 설치, 구성, 운영은 전적으로 갓 출범한 새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음

- 2013년 이후 박근혜 정부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설치를 통해 실질적

으로 노력해온 유보통합이 2016년 이후로 정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갓 출범한 지금 시점에서 논의의 실질화를 위해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에 재정 규모 

추정과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단계적 유보통합 방안으로 (1)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해 수준 높은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3)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통해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 해소 등을 제시하였음

3) 누리과정 만 5세 담당 유아･보육 교사의 초등교육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 제공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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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보통합의 현황을 종래 논의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현 시점

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재정 규모 추정, 추가적인 재정 소요 추정 방식, 재원 확보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Ⅱ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재정 규모

1. 논의 과정 및 개념

가. 논의 과정

-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오다가 2005년 육아정책연구소

(구,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이후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재논의가 시작됨

-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기간에 유아교육 및 보육 발전을 위한 통합이 공론화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선도적 협업

과제로 명시됨(이미화, 2014)

-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5월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5~8월 학부모 의견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유보통합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3년 

6~12월에 걸쳐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마련되었음

- 2014년 1월 14일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이 제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2월 14일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였음(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4.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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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보통합의 개념

- 이일주(2016)에 의하면, 유보통합이란, 유아교육과 보육의 (1) 근거법령과 관장부처, 

(2) 교사 자격 및 양성, (3) 신분, (4) 근무조건, (5) 교육과정, (6) 시설기준 등을 통합함

으로써 동일 연령의 영･유아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정의함(p. 4)

- 한편,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4.2.14.)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공식 출범 

문서에서 유･보서비스 체계 개선을 “어린이집-유치원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과정이자,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양한 기관형태는 그대로 두면서, 

학부모가 이용과정에서 양 기관의 차이로 인해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정”

으로 규정함(p. 4) 

2. 유보통합 추진 단계 및 재정 소요

가. 추진 단계 검토

- 본 연구의 전제가 되는 유보통합의 단계는 2014년 2월 14일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제시하였고, 엄문영, 최예슬(2021)의 

연구와 장석환(2020)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그 진전 상황을 분석하고 있음

<표 1> 유보통합 추진 현황

단계 통합 추진내용 추진 현황

1단계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

- 정보공시(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 내용 확대, 연계 및 통합 ○

- 공통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

-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 △

2단계
규제환경 정비 
등 본격 추진

- 결제카드 통일, 시설 기준(교실 면적･교사 대 아동 비율 등) 정비･통합 ○

-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 통합 ×

-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추진 ×

3단계
관리부처와 

재원 등 마무리

- 어린이집-유치원 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단계적 지원 ×

-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 교육청-지자체) 및 재원의 통합 ×

* 밑줄과 bold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재정 소요 또는 절감이 예상되는 부분에 해당함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4. 2.14.)와 엄문영, 최예슬(2021: 399) 연구, 장석환(2020) 등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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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의 정보공시 통합 과제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http://www.

childinfo.go.kr)’ 가 2014년 11월 17일 개통되면서 시작되었고, 통합항목을 관련 법령 

개정(교육부, 2015년 6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보건

복지부, 2015년 9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5년 10월부터 <표 2>와 

같은 통합 정보공시 검색 항목을 적용하여 제공함으로써 완성되었음

<표 2> 통합 정보공시 검색 항목

항목 범위 세부내용

기본 현황

기관명 유치원, 어린이집 명칭

설립유형 각각의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등)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위치정보 우리 집에서의 거리 등 위치기반 정보 제공

영유아 영유아 현황 연령별 학급 수, 영유아 정･현원

교직원 교직원 현황 교원 및 기타 직원 현황

교육･보육과정

1일 운영시간 기본 운영시간(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 운영시간

제공서비스 돌봄･시간연장 등 추가 운영 여부

교육･보육비용 교육･보육비용 연령별 학부모 부담금

기타 통학용 차량 운영 차량 운영여부 및 보험 가입 여부

출처: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http://www.childinfo.go.kr/info/info.jsp)

- 1단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체제 통합 과제는 2014년 12월 16일 제4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을 확정한 후,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3년 주기로 평가하되, 기관 수를 고려하여 매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1/3인 

1,700개씩 나누어 평가하기로 하고, 시범기간을 거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2017~2919년 통합평가를 실시하여 완성되었음(장석환, 2020)

- 1단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재무회계규칙 정비 과제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이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2016년 9월 제6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에 ‘재무회계규칙 정비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무회계규칙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4)(2017.2.24.)하여 같은 해 9월 1일

부터 시행하였음. 한편, 보건복지부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18

02

을 개정5)(2017.2.14.)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해당 과제는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 구조와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 재무회계규칙 적용 항목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성된 유보통합의 과제라고는 보기 어렵고, 아직도 추진 과정 중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한국유아교육신문, 2021.11.29.)

- 2단계의 결제카드 통일 과제는 2014년 11월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카드사 대표 7명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완성됨(장석환, 2020)

- 2단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및 통합 과제는 2015년 9월 2일 제5차 유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확정하면서 완성

되었음. 특히, 영･유아의 안전과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정비 방안이 마련되었음.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실 등의 필수시설(예, 교실6) 또는 보육실, 

목욕실을 포함한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7)임),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 경보

설비 설치8)를 의무화함. 이러한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였음(2017. 12. 29.). 보건복지부도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7. 12. 12.)을 통해 21명 이상 정원의 어린이집은 교사실을 

설치하고, 어린이집이 3층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동 시행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적용되었음

4)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1) 종전 초･중등학교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회계 처리를 하던 
것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 기준, 예산항목 구분 및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서식을 별도로 마련했다는 점, (2) 
관할청이 적립금의 규모에 관한 조치 등 적립금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적립금 운영상 문제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였음(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5)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1)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2)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과목의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을 재편성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국가법
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6) 유치원 교실은 유아 1인당 최소 기준면적 2.2㎡를 추가하기로 함

7)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설치부담을 고려하여 교사실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8) 영･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기구, 경보설비는 기존 시설에도 적용하였고, 1~3년간 유예기간을 주어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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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 소요 추정 기본 원칙

- <표 1>과 이일주(2016)의 유보통합의 정의, 2014년 2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서 밝힌 

유･보서비스 개선에 대한 규정에 근거할 때, 향후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서 재정 소요

가 발생하는 통합 추진내용은 (1)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 기관의 시설기준 정비･통합을 

위한 시설비 재정 소요, (2) 이용시간과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 

소요, (3)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통합9)을 위한 재정 지원, (4) 유아 및 보육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5) 관리부처 통합10)을 위한 재정 지원 등임

- 향후, 유보통합을 완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언급된 재정 소요 발생 항목 중 (5)는 재정 

소요를 향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재정 소요 추계 방안은 

(1)~(4)에 국한하여 제시하도록 함

- 완전한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소요 추정은 현재의 유아교육재정과 보육재정의 기본

(baseline) 전제에서 (1)~(4)에 이르는 추가 재정 소요 추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정함. 

다만, 본 연구에서 개인연구자로서 제한된 시간 내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1)~(4)에 

이르는 구체적인 재정 소요 추정은 별도의 독립된 연구로서 육아정책연구소 등의 유관 

연구기관 또는 관계 부처에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제안 드림

다. 현 수준의 유아 및 보육재정 규모

1) 현 수준의 유아교육재정 규모 추정

- 현재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재정 규모가 기본 전제로서 파악이 필요함

- 앞서 각주 1)에서 언급하였듯이, 현 수준의 유아교육재정과 보육재정의 규모를 정확히 

개인연구자 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각종 지출항목을 

9)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 및 보육교사 양성체제 정비와 연계를 어느 정도까지 
통합하느냐에(단순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자격기준, 자격증 등의 단순 연계, 더 나아가 완전한 일치를 의미하는 통합까지 
그 수준이 다양할 수 있음) 따라 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10)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제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원의 통합은 별도의 재정 소요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관리부처와 
인력의 통합은 중복 관리의 일원화로 인한 효율성 제고로 인해 재정 소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인건비와 
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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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또는, 연구자의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이나 주변 전문가의 확인 정도) 조합하여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과 결과 역시 정확하다기보다는 역시 추정에 가까운 수치임

- 이러한 제한된 전제 조건하에서 본 연구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유아교육재정(결산 기준)과 

보육재정(예산 기준)을 내부자료 등을 통해 2015회계연도 수준에서 제시한 송기창

(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재정과 보육재정의 현 수준에서 규모를 추정11)하여 

제시하도록 함

<표 3> 2015 유아교육재정(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세출결산액

(A)
유아교육재정*(B)

누리과정
지원(C)

유아교육
진흥** (D)

소계(C+D)

2014년 56,789,353 4,837,547 3,344,621 368,210 3,712,831

2015년 56,597,924 5,492,628 3,946,759 326,259 4,273,018

B/A의 비율 평균
(세출 대비)

0.091115253 -

B/D의 비율 평균
(유아교육진흥 대비)

14.98659394 -

* 유아교육재정은 인건비, 학생수용시설, 전출금, 유아학비지원, 기타의 소계로서, 공･사립유치원 지원재정의 합임

** 유아교육진흥은 정책사업별 예산에서 [051]유아및초등교육 부문, [02]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06]유아교육진흥 단위
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01]유아교육지원, [02]유이춴 방과후과정 운영, [03]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04]사립유치원 지원 
등이 포함됨 

출처: 송기창(2017: 31),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

-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2014년, 2015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2017년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재정을 산출한 송기창(2017)의 연구를 참조하여, 양 연도의 

교특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유아교육재정 비율(B/A)의 평균값과 유아교육진흥 대비 유아

교육재정 비율(B/D)의 평균값을 적용한 결과를 다음의 <표 4>와 같이 제시하였음

11) 추정에 있어서 가장 비판의 대상, 한계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산과 예산의 상이한 기준을 유아 및 보육재정에 적용했다는 
점과 2020년 회계연도 자료는 결산의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이 작용한 데이터라는 점, 에산기준의 보육재정은 
2021년 확정 예산부터 이러한 외부충격으로 인한 이상치(outlier)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임. 그러나 추정에 
있어서 조 원 단위 수준에서의 거친 예측이므로 이러한 한계점은 오히려 희석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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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지원(C)은 최근 인상이 일부 있었지만, 영･유아기 인구 감소와 더불어 2014년 

결산회계자료부터는 어느 정도 상수값과 같은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추정 비율

에서 고려하지 않았음

<표 4> 유아교육재정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교특회계 세출결산액 60,041,898 65,611,419 71,612,652 80,401,054 77,705,459

○ 누리과정지원 3,877,950 3,899,268 3,942,052 3,791,918 3,961,764

○ 유아교육진흥 270,616 285,714 345,812 426,786 525,173

 - 유아교육지원 22,715 25,024 41,619 58,675 52,447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0,587 12,216 12,710 19,046 17,692

 - 유치원교육여건개선 962 2,080 2,749 6,878 2,492

 - 사립유치원지원 236,351 246,393 288,734 342,188 452,542

(누리과정+유아교육진흥) 4,148,566 4,184,982 4,287,864 4,218,704 4,486,937

(1) 세출액 대비 추정* 5,470,733 5,978,201 6,525,005 7,325,762 7,080,153

(2) 유아교육진흥 대비 추정 4,055,612 4,281,880 5,182,544 6,396,068 7,870,554 

(1), (2)의 평균치 4,763,172 5,130,040 5,853,774 6,860,915 7,475,354 

* 교특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추정된 유아교육재정 값의 비율은 추정의 기준이 된 비율값으로 보면 9.11%임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

-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 기준이 된 2014, 2015년 결산에서 유아교육진흥은 감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체 유아교육재정이 늘어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어서, 추정치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체 교특회계 세출총액 변화에 유아교육재정도 영향을 받는 것이 합리적 가정

이고, 최근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세출총액은 감소했으나, 유아교육진흥 결산값은 

증가하는 반대 방향을 보여주는 것에서도 (1) 세출액 대비 추정이 보다 합리적인 추정

치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유아교육진흥과 유아교육재정 사이의 관계도 일정 정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2020년 회계연도 기준 (1)과 (2)의 평균값까지 고려한다고 보면, 최근 유아

교육재정에 투자된 교육부 재원은 2020년 결산 기준으로 7.1~7.5조 원 규모임을 추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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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결과치도 비교적 고른 값을 보이고 있는 누리과정지원비를 고려할 때, 

다소 과대 추정의 비판이 있을 수 있음. 단, 송기창(2017)에 의하면, 전채 교특회계 세출액 

대비 유아교육재정의 비율은 2010년 3.22%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9.70%에 이름.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준 비율치는 9.11%로 유아교육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된 2015년 회계연도를 고려하면 합리적 기준치라고 볼 수 있음

2) 현 수준의 보육재정 규모 추정

- <표 5>는 국비 기준 보육재정 변화추이를 요약한 것임

- 보육재정은 (1) 국가사업으로서 국비 기준 재정 이외에도 (2) 국가사업 지방대응투자, 

(3) 지방사업으로서 지방 특수보육시책 사업비로 구성됨

- <표 6>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유해미 외(2015)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한 송기창(2017) 연구에서 제시한 (1) 국가사업 국비, (2) 국가사업 지방대응투자, 

(3) 지방 특수보육시책 사업비를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정리한 것임

- <표 6>에 의하면, 2015년에 예산 기준으로 보육재정은 약 10조에 육박하고 있고, 교육

재정 추정의 기준 회계연도였던 2014년과 2015년에 전체 보육재정 대비 국가사업 국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42~45% 비중을 보이나, 

2014년에서 2015년은 53~55%의 비중으로 전체 보육재정에서 국가사업 국비 비중이 

늘어났었음을 알 수 있음

- 앞서 각주 1)에서 거듭 밝힌 바와 같이, 개인 연구자로서 보육재정 총계에 접근하기가 

불가능하여 앞서 유아교육재정 규모와 마찬가지로 보육재정도 예산 기준으로 국비 보육

재정 수치를 기준으로 전체 보육재정 변화 추이를 적용하여 현 수준의 전체 보육재정 

규모를 추정하도록 함

-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추정방법은 과거 연도(2010-2013년)의 국가사업 국비의 상대적 

낮은 비율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출하기보다는 유아교육재정의 추정

에서 활용한 동일한 연도인 2014년과 2015년 국가사업 국비 대비 보육재정 총계의 

비율을 평균하여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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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14년과 2015년의 지방 특수보육시행 사업비는 두 해 동안 약 50%가 상승하는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2017년 예산 기준 해당 사업비는 총 1,040,500 백만 원으로 보고하고 있음(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 특수보육시행 사업비의 변동에 대해

서는 별다른 보정 조치를 하지 않았음

<표 5> 국비 기준 보육재정 변화추이(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영유아보육료지원 3,138,103 3,267,194 3,416,288 3,432,821 3,416,809 3,223,853 

 - 영유아보육료지원 3,129,242 3,257,470 3,405,282 3,416,221 3,395,239 3,202,771 

 - 시간제보육지원 8,771 9,724 1,106 16,600 21,570 20,882 

 - 표준보육비용 조사 - - - - - 200 

○ 어린이집 기능보강 28,817 74,186 79,367 85,359 67,747 64,762 

 - 어린이집 기능보강 6,447 5,802 10,527 10,527 6,866 3,859 

 - 어린이집 확충 22,370 68,384 68,840 74,832 60,881 60,993 

○ 어린이집 관리 24,758 25,971 31,985 42,512 39,621 34,500 

 - 보육사업관리 3,301 4,003 3,783 3,999 4,085 5,693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9,508 8,931 11,789 16,459 11,728 4,942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727 2,815 2,826 2,474 2,474 2,227 

 - 보육실태조사 - - - - 690 -

 -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 - - 17,021 18,183 19,290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1,192 1,131 905 1,282 1,242 1,131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174 165 165 165 100 50 

 -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7,856 8,226 11,786 - - -

 - 어린이집 부정 이용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 - 731 1,112 1,119 1,165 

○ 어린이집 지원 957,679 1,048,743 1,249,744 1,487,024 1,674,747 1,688,700 

 - 공공형어린이집 55,827 60,999 62,915 62,955 60,624 659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901,852 987,744 1,186,829 1,424,069 1,614,123 1,688,041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224,184 1,089,137 892,330 815,717 760,779 508,163 

 - 가정양육수당 1,224,184 1,089,137 892,330 815,717 760,779 508,163 

○ 영아수당 지원 - - - - - 373,132 

 - 영아수당 지원 - - - - - 373,132 

합계 5,373,451 5,505,231 5,669,714 5,872,783 5,959,703 5,893,110 

*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사업명의 변화가 있음. 2016년까지는 어린이집운영 지원, 보육인프라 구축, 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었음. 2017년 이후는 위의 사업명과 같음

출처: 보건복지부(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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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보육재정 변화추이(예산 기준, 2010~2015)

(단위: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사업 국비 2,127,510 2,478,380 3,028,567 4,146,625 5,273,819 5,186,136 

국가사업 지방대응투자비 2,161,437 2,540,220 3,103,616 4,072,234 3,283,551 3,153,164 

국가사업비 소계(A) 4,288,947 5,018,600 6,132,183 8,218,859 8,557,370 8,339,300 

지방 특수보육시행 사업비(B) 654,825 914,826 1,159,332 1,036,342 1,084,400 1,536,800 

보육재정 총계(A+B) 4,943,772 5,933,426 7,291,515 9,255,201 9,641,770 9,876,100 

출처: 송기창(2017: 34)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함

<표 7> 보육재정 추정(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4년과 2015년 보육재정 
총계 대비 국비 비율 평균

0.536048

국가사업 국비 실측치 5,373,451 5,505,231 5,669,714 5,872,783 5,959,703 5,893,110 

보육재정 총계 추정치 10,028,365 10,274,303 10,581,275 10,960,258 11,122,475 10,998,194 

- <표 7>에 의하면, 2022년 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보육재정에 소요된 보건복지부 

재원은 2022년 예산 기준으로 약 11조 원 규모임을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투자 기준으로 유보통합의 총 재정 규모는 18.1~ 

18.5조 원 규모로 추정할 수 있음

- 다만, 보육재정에 대한 추정이 2022년 예산기준이므로, 유아교육재정 추정치 산출의 

기준과 2022년 교육부 확정 예산 896,251억 원을 고려하면(교육부 보도자료, 

2021.12.3.), 2022년 예산 기준으로 재추정할 때, 유아교육재정은 8.2조 원 수준에 

이름. 이 경우, 유보통합의 총 재정 규모는 약 19.2조 원 규모로 재산정이 가능함

- 이러한 결과는 <표 8>의 2021년 기준 유치원 아동수와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 비율

(33:67)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유아 1인당 재정 규모는 재원 아동수 비율과 비례적인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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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러한 결과는 주된 연령대의 차이, 현재의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와의 연봉 차이, 

처우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지, 유아교육에 비해 보육이 과소 투자되고 

있다거나, 유아교육이 보육에 비해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순하게 판단할 

것은 아님

<표 8> 설립유형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및 아동수 비교(2021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총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민간 직장･기타 가정 소계

시설수 5,061 3,599
8,660
(20.7)

5,437 10,603 3,315 13,891
33,246
(79.3)

41,906
(100)

아동수 177,361 405,211
582,572

(33.0)
268,967 535,428 171,479 208,842

1,184,716
(67.0)

1,767,288* 
(100)

시설당 
아동수

35 113 67 49 50 52 15 36 42

* 2021년 12월 기준 만 0~5세 총 인구수(자료: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는 1,943,208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수를 제외한 175,920명은 가정보육으로 전제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12.31. 기준)

Ⅲ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추가 재정 소요 예측 시 고려사항

- 유보통합 추가 재정 소요는 (1) 시설의 상향평준화, (2)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및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운영비, (3) 인력 부문에서 양성과 채용, 

현직 교사의 재교육 등을 통한 교원자격과 역량의 상향평준화, (4) 현 유아 및 보육교사

의 처우 격차 해소 차원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발표문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과 연구자 개인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원천 데이터

(예, 시설현황, 재교육 대상 인원, 운영시간 현황, 고졸 보육교사의 현황, 각종 단위원가 

기준 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향후 유보통합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소요

되는 재정 소요 예측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언급하는 것으로 실제 추정에 갈음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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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은 기관의 통합(관리부처의 통합)보다는12) 영･유아와 학부모 입장에서 자신이 

처한 가정 환경적 맥락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맘놓고, 신뢰롭게, 불편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로 판단됨

- 이를 전제로, (1) 시설의 상향평준화, (2)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및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운영비, (3) 인력 부문에서 양성과 채용, 현직 교사의 

재교육 등을 통한 교원자격과 역량의 상향평준화, (4) 현 유아 및 보육교사의 처우 격차 

해소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관리부처의 

일원화 이전에 양 기관에 대한 격차 해소가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관련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중심으로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전국 데이터를 연도별로 업데이트

하여 DB로 축적하며 관리하여야 함13)(김현진, 2013)

- 이는 발제가가 판단하기에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가장 선제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

으로 보임 

1. 양 기관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재정 소요

- 시설 기준에 근거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준 미충족 기관수 현황과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설비 유형에 따른 기관수 현황자료 확보가 필요함

- 단위 면적당 시설비 단가*추가 확보 면적 + 시설･설비에 대한 개략적 단가*유형별시설 

설비 수요

- 김은영, 강은진, 김혜진, 최혜영(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현황 자료를 수집해야 함

12) 이에 대해서는 부처 일원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예를 들어, 김민희, 주효진, 주동범, 오세희, 2018; 
김해리, 이기성, 2021; 도미향, 2014 등)

13) 연구자로서 어찌보면, 이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정책적 제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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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 기관 이용시간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재정 소요

- 양 기관 이용시간과 교육과정 운영 현황이 파악되어야 함

- 추가 시간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 소요 예측과 운영 시간 연장으로 인한 

시설 운영비 예측이 필요함

- 이후, 추가 인력당 평균 인건비*추가 인력수 + 확장된 이용시간*이용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단가

3.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통합을 위한 재정 소요

- 보육교사를 유치원교사의 자격 수준과 양성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소요 예측이 

필요함 향후 보육교사를 최소 2(3)년제 이상의 전문대학 과정으로 보육교사 양성체제 

격상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 소요 예측이 되어야 함(도미향, 2014, 안영진, 2013, 이경인, 

김은숙, 양다교, 김명찬, 2017; 이미정, 2013; 이현선, 이윤진, 이일주, 2015; 임명희, 

2014; 정미라, 2013; 조양순, 나귀옥, 2015; 최윤경, 문무경, 원종욱, 김재원, 2011; 

한유진, 김진욱, 2014)

- 현 보육교사 재교육비용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강사인력, 행정인력, 시설 

및 기자재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함

- 향후 보육교사 양성기관 신설 및 기존 관련 학과에서의 정원 증설 등에 비용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4. 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소요 

-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부모 또는 기관 대상의 지원이 중심이고, 교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함(최윤경, 2017; 김현진, 2013; 서영숙, 2013)

- 보육교사의 낮은 급여, 장시간 근로 등의 처우 격차 해소를 통해서 영유아와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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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을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기적

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체계 정비와 전문성 강화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함(김은영, 박창현, 김수정, 김혜진, 2018; 조부경, 2013)

- 다만,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와 처우개선비 수준에서도 격차 해소가 

요구될 것임

- 김은영 외(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현황 자료를 수집해야 함

- 엄문영, 정혜영(2020)의 연구는 교사 보수와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기준 단가로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5. 총 재정 소요

- 1~4의 합계 + 현재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재정 규모(18.1~18.5조 원)

- 2022년 예산 기준으로 환산할 때, 1~4의 합계 + 약 19.2조 원

Ⅳ 재원 확보 방안

1. 다양한 확보 방안 논의

- 기존 재정정책의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참고하되, 현 지방교육재정구조 속에서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함(송지훈, 엄문영, 오범호, 이호준, 2021)

-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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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안: 증액교부금 활용

- (1안) 증액교부금으로 추가 재원 확보(고교무상교육의 사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증액교부금 제도14)를 통해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임

- 이는 송기창(2017)의 유보통합교부금 신설과 맥락이 맞닿아 있음(송기창, 2017: 41)

나. 2안: 특별회계 활용

- (2안) 영･유아 교육･보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의한 확보(’12년 국가 정책으로 출발한 

누리과정은 ’16년까지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 ’17년 부담 주체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19년 3년 추가 연장을 

통해 ’22년까지 유효한 상황임) 방안임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유아교육･보육지원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임

(송기창, 2019)

다. 3안: 보통교부금 활용

- (3안) 추가 소요 재원을 내국세 교부율 인상에 의한 보통교부금으로 통합하는 안으로

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분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 과제가 됨

- 본 연구에서 추정한 현 수준에서의 보육재정을 교부율 인상분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 9>와 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추이를 활용해야 함

- 다만, 2021년 기준 당초 예산은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2020년을 기준

으로 교부율 증가분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2019.12.3.)에 의해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4항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를 신설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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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교육재정교부금
(유특회계 포함)

394,056 412,284
429,317

(468,726)
495,407

(534,334)
552,488

(590,641)
553,722

(594,038)
532,300

(571,468)

보통교부금
(유특회계 포함)

380,185 397,841
412,992

(452,401)
481,569

(520,496)
536,823

(574,976)
538,114

(578,430)
517,416

(556,584)

내국세분 332,885 346,624 391,811 447,432 506,516 504,677 481,257

교육세분 47,300 51,217 21,181 34,137 30,307 33,437 36,159

특별교부금 13,871 14,443 16,325 13,838 15,665 15,608 14,884

(유특회계) (39,409) (38,927) (38,153) (40,316) (39,168)

내국세 1,884,907 1,869,044 2,042,866 2,279,802 2,556,304 2,510,885 2,395,647

교육세 47,463 49,738 50,747 52,478 48,648 51,894 53,066

재원 비율 20.27 20.46 20.79

* 당초 예산 기준임

출처: 김학수 외(2021: 76)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함

- 2020년 당초 예산 기준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분에서 <표 7>에 따른 보육재정 10조 

9,603억 원을 증액한다고 가정할 때, 61조 4,280억 원은 교부율 25.31%에 해당하고 

이는 2020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4.52%p에 해당함

- 따라서, 현 보육재정을 교육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할 때, 보통교부금의 산출을 위한 

교부율은 20.79%에서 25.31%까지 인상이 필요함 

- 다만, 보육재정에서 국가사업 지방대응투자비(2013~2015년 기준으로 3~4조 원 규모, 

<표 6> 참조)가 있고, 약 1조 원 규모의 지방 특수보육시행 사업비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교부금 분담금에서 제외하는 경우, 현 20.79%에서 23.82%로 인상15)됨. 2020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3.03%p에 해당함

- 다만,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 완전책임제를 고려하면, 지방 특수보육시행 사업

비를 제외하고 지방 대응투자분 국가사업도 전적으로 국가 재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5) <표 6>의 데이터에서 2014~2015년의 국가사업 지방대응투자비와 지방 특수보육시행 사업비의 비율을 참고하여 
기준값으로 삼으면, 내국세분 보통교부금 수준이 2020년 기준으로 57조 8,120억 원 수준으로 이를 교부율로 환산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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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표 10>은 종전 보통교부금 교부율 변화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아래의 

표에서 교부율 인상이 추가적으로 시행된다면 그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으로 인한 보

육재정 소요에 따른 증가분 반영”이 될 것임

<표 10> 보통교부금 교부율 변화

연도 내국세 교부율 주요 내용

~2004 13.0% - 1971년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복귀

2005 19.4%
-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 폐지
- 지방교육양여금 폐지

2008 20.0% -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지방 이전

2010 20.27%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

2017 20.46% -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

2019 20.79%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

2023? ?(25.31/23.82)% - 유보통합으로 인한 보육재정 소요에 따른 증가분 반영

출처: 송지훈 외(2021: 98)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함

2. 4가지 방안에 대한 장단점 논의

- 여러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표 11>을 통해서 3가지 방안에 대한 장, 단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11>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1안) 
증액교부금 활용

-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 국가책임 
소재 명확화 가능

-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격차 해소에 대한 
전제적이고 단계적인 탄력적 국가투자 가능 

- 한시 조항 성격으로 인해 재원 확보의 안정성 
결여 가능(↔종국적으로 한시 조항 삭제 후, 
격차 해소가 완비되면 법개정을 통해 조항 
삭제 등의 방법)

2안) 
특별회계 활용

-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통합하여 관리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정책 추진의 
일관성)

- 기존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잠식이 우려
- 재원 확보의 안정성 결여

3안) 
보통교부금 활용

- 재원 확보의 안정성
- 정치적 측면에서 학령기 인구감소에 따른 교

육재정 감축 반대 근거로 활용 가능(만0~5세 
교육 및 보육 수준 제고)

- 타 부처의 저항
- 정치적 실현 가능성 제한(↔일부 특별교부금 

활용으로 조정?)
- 시도교육청의 재정 집행 자율성 저해 또는 

기존 유･초･중등 교육재정 잠식 가능성 일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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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결국, 유보통합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관련 연구들과 진행 현황을 종합하면, 부처통합과 

이에 이은 자연스러운 재원의 통합관리가 최종적인 유보통합의 모습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유아와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처한 형편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 교육과정, 운영시간, 

교사의 양성/채용/처우, 재무회계규칙 적용, 평가인증을 통한 기관의 서비스 질적 수준 

등에서 현존하는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음(이윤진, 김지현, 

이민경, 2017; 이정욱, 2015; 장영인, 2014; 최은영, 2015)

- 우리나라의 현 이원화 체제와 같이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3개 부처에서 담당하던 

뉴질랜드가 관련 행정･재정 업무를 1986년부터 교육부로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교육

과정과 인력의 통합 등 각 부분별로 통합이 정착되기까지 10여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현 시점에 우리나라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에의 속도보다는 유아･보육서비스의 격차 

해소로 정책의 목표를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다는 결론으로 이를 수 있음(서영숙, 2013; 

정미야, 2016)

- 주지하다시피, 유보통합은 한반도 통일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음. 현실적으로 정치적 

밥그릇 투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유보통합이라는 용어보다는 학부모 누구든지 편안

하고 신뢰하면서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격차 해소를 해당 정책 목표로 수정하고, 각 

부처의 책임 아래, 국가 차원의 서비스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전환과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함

- 부처의 통합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직접적으로 학부모와 영･유아가 누리게 될 편익은 

전반적인 국가 차원의 유아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격차 해소에 있음을 정책입안자

들은 명심해야 함

- 혹여, 현 수준의 유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모두 교육부로 이전하고, 향후 

단계적 유보통합을 실시하더라도, 시설/운영/교사 등에 있어 격차해소를 위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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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추정과 이를 교육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 다만, 이러한 요구는 매우 순진

한 차원의 요구로서 실제 이관 뒤에는 교육부에 재정 마련을 떠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교육계는 주지할 필요가 있음

- 그래서 본 연구 결과 발제자는 관리부처의 통합은 나중의 문제로 보고, 현 이원화된 

부처의 관리 체계는 두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격차 

해소에 전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유보통합보다는 유아･보육서비스의 격차 해소로 목표를 명료화하고, 이를 관리

부처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명시하며, 이후 교육부가 평생교육체제 구축 차원

에서 만0~5세의 영유아부터 초･중등교육, 대학 및 평생교육체계를 일관되게 정책적

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행정체계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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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

오 범 호

서울교대 교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은 30년 가까이 논의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난제입니다. 2012년 누리과정 시행 이후 일부 제도상의 

연계･통합이 이루어기는 했으나, 여전히 근거법령, 관할부처, 교원양성･자격 등의 주요 

제도는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논의를 볼 때,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원

칙에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를 수용하여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산적한 과제의 해결, 특히 유보격차 해소를 위해

서는 재정적 혹은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 유보통합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수반

되지 않는다면 통합 노력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보통

합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추정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발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토론을 위해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제자께서는 현재의 유아교육 및 보육재정 규모를 추정하고, 향후 유보통합의 

추가재원 수요가 무엇인지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재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 발표문이 가진 미덕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을 위한 총 재정 소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 투자 규모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 수요를 위한 재원 규모를 

추정하지 못한 것이 모두 데이터의 제약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아교육이나 보육을 위한 투자 규모에 대한 정확한 혹은 합의된 데이터의 부재는 영유아

단계의 교육 투자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재정 투자에서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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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무른 현실에 대한 방증이라 생각합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위해 차제에 

부처나 기관 차원에서 유아교육･보육 재정 통계의 산출･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양질의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표준유아교육비나 표준보육비에 근거한 

지원단가의 인상분을 추가 수요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월 28만 원으로 누리과정 시행 이후 지난 10년 동안 6만 원 인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의 전제조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국･공립과 사립･민간 등 

설립유형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소요재원 추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발제자께서는 증액

교부금, 특별회계, 보통교부금의 세 가지 재원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제기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추세에 대한 거센 비판을 고려한다면, 보통교부금 활용 방안, 

특히 교부율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방안이 우선순위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나 6조 원에 가까운 보육재정 국비지원분을 과연 교부금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발제자의 제안처럼 관리부처 통합을 후순위 과제로 고려할 경우 유아

교육지원특별회계의 존속시한 종료를 앞둔 현시점에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와 함께 그동안 유아교육･보육재정을 분담해왔던 중앙정부, 일반

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간의 적정 분담비율에 대한 견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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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본 고에서의 주장은 유보격차 해소가 우선, 부처 통합 등 유보통합은 이후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유보통합을 한다면 교육부로의 일원화한다는 가정에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재정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시설, 운영시간 및 인력배치 

조정, 자격양성 조정, 처우격차와 해소와 유보통합 재정추계를 위한 전국단위 재정

자료의 축적관리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현 수준의 유아교육･보육재정 규모파악은 현실적 자료축적이나 접근에서의 제약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19.2조원 수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여기에 일부 의견을 더함.

- 최근 들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면 증가폭이 다소 커진 경향은 있으나, 

다소 과대추정된 것은 있어 보임. 누리과정과 유아교육진흥 재정규모의 증감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반영한 나머지 유아교육재정(예: 인건비, 학생수용시설, 전출금, 

유아학비지원, 기타 등)을 추정하여 세출결산액 증감율을 단순하게 반영하면 다음과 

같음. 실제 규모는 발제자의 추정치보다 1조원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a) 56,789,353 56,597,924 60,041,898 65,611,419 71,612,652 80,401,054 77,705,459

   증감(b) -0.3 6.1 9.3 9.1 12.3 -3.4

유아교육재정(c)1) 4,837,547 5,492,628 5,442,389 5,598,821 5,831,021 5,951,240 6,161,386

누리과정지원(d) 3,344,621 3,946,759 3,877,950 3,899,268 3,942,052 3,791,918 3,961,764

   증감(e) 15.1 -2.9 0.9 2.5 -1.6 6.4   

유아교육진흥(f) 368,210 326,259 270,616 285,714 345,812 426,786 525,173

소계(g=d+f) 3,712,831 4,273,018 4,148,566 4,184,982 4,287,864 4,218,704 4,486,937

(c-g)×b/100 1,293,823 1,413,839 1,543,157 1,732,536 1,674,449

주: 2016년 이후 유아교육재정(c)은 이전년도 유아교육재정에 (c-g)×b/100를 더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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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재정의 지방비 매칭 규모 산출시 큰 비중은 아니나, 표준보육비용 조사, 보육사업

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보육실태조사,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등 어린이집 관리 

예산은 제외하여 지방비매칭 규모 파악이 필요함.

- 또한 보육재정에서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을 유보통합시 재정규모 추계시 어떻게 바라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검토가 필요해 보임.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받는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 포함여부 등 타당성에 대한 향후 검토도 필요함.

- 여전히 육아지원정책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유아교육재정은 유･초중등

교육재정으로 인건비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발표문에 있는 바와 같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유보 재정 관련 자료의 축적과 

관리, 사용가능한 수준에서의 공개가 필요해 보임. 

□ 유보통합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시설, 이용시간, 자격･양성체계 통합, 교사

처우격차 해소 등 4개에 대한 재정 소요시 고려할 점을 제안하였음. 실제 유보통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정추계는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재정소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합리적 수준에서의 재정소요 파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별, 단계별, 

연도별 로드맵 등이 선행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재정소요시 고려할 제안한 내용에 추가로,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유보통합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립･민간위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조에 대한 점진적 해결책, 연령별 학급규모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용

시간의 경우 교육과정과 돌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자격 및 양성체계와 함께 기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 전환, 교사로서의 법적 지우 등의 문제, 교사처우 수준의 

지향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선결로 필요해 보임.

- 유아교육･보육재정규모 현 수준은 발표문에 2022년 기준으로 19.2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4가지 고려사항까지 추가한다면 다양한 법･제도적 변화와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바, 현실적으로 유보통합 추진은 단기간에 명목적 통합을 하더라도 실질적 

통합은 10년 이상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제도적 변화의 수용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한 

실행력 제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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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로의 통합을 전제로 중액, 보통교부금이나 특별회계 

확보방안을 전제하고 있고, 1,2차 특별포럼에서도 교육부로의 통합 가능성이 실현성이 

높다는 주장들어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유보통합시 보건복지부나 제3의 부처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어, 내국세 비율 조정이나, 특별회계의 신설에 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개정안 

마련도 함께 제시될 필요.

□ 본 고는 유보통합보다는 유보서비스 격차 해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유보간, 내 격차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격차해소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유보통합 당위성에 공감하고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우선 기존 유보시스템 유지 하에 단기간애 관리부처 통합을 검토하고, 장기적

으로 격차해소를 추진해 가는게 행･재정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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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유아교육･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쟁점

이 경 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유아교육･보육 교사의 처우에 관한 연구 및 논의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바람직

하다 생각하며, 교사의 양성체계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과정이 양성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교사 양성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연합회는 보육교사 양성체계는 

아직까지 기관이 다원화 되어 있고, 학점이수제로 최소 필수 학력이 전문성을 답보하는 

상태이기에 보육교사 등 단기간 양성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에 대해 보수교육을 통해 

유치원 교사와 급여수준을 일원화 하는 것은 반대한다.

교사의 자격과 전문성 증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에 맞는 교육기관에서 전문성을 

답보하는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또한 단기간 양성기관 등 기타기관에서 취득 가능한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은 시기를 두고 발급을 중단해야 하며 단기간 양성기관과 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

이에 보육교사 급여 수준은 어느 수준에 맞춘다는 개념이 아닌 교사로서 적정한 급여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체계를 행정적으로 정립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유･초･중등

교사 급여 체계가 이에 대한 근거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처우는 급여뿐만이 아닌 근무 조건을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개선 되어야 하는 부분은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조정, 즉 현재 학급당 정원의 대폭 감축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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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눈과 손이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머물 수 있는가? 얼마나 영･유아의 필요와 

욕구를 언어적･신체적･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행복과 교사

들의 근로 조건 개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더불어 국공립유치원의 교사들은 교육 외에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강도 높은 

상황이므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 조건 개선도 

함께 논의되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의 과정이 보육교사와 유아 교사 모두에게 현실적인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발전적인 방안 마련의 기초가 되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바램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이 영･유아교육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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